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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련번호 : 2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□□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□□과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

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및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

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판로지원법”이라 한

다)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·제

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

품(이하 “경쟁제품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그리고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

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

률」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법

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

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간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」(중소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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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기업부 고시)에 따르면 가구 및 관련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

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□□과는 **** 등에 따른 사무집기 구매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

는 경우 추정가격 1천만 이상의 제품 조달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의 직접생산 여

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]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 내역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□□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□□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

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

사업명 사업내용
계약금액

(천원)
계약일 납품일 계약상대자

의자, 캐비닛, 테이블 등 

가구 구매
13,558 2023.1.18. 2023.1.25.

파티션, 책상 등 가구 구매 16,025 2024.4.18. 2024.4.19.

책상, 파티션, 의자 등

가구 구매
20,467 2024.12.20. 2024.12.20.


